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보다 쉽게 가입 이용하도록 개선,

일시정지 제도 도입 사용기간 이월제도 확대 시행 등-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와 관련하여( )

이용자 불편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통 사 를 대상3 (SKT, KT, LGU+) 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 월하고 이용자가(‘10.7~8 ) , 보다 쉽게 가입 이용, 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선불요금제는 후불요금제와 비교하여 요금이 다소 높고 무선 데이터

등 일부 서비스가 제한되나 가입비와 기본료가, 없기 때문에 소량 이용자

에게 유리한 요금제이다.

선불 요금제와 후불 요금제의 비교< 표준요금제 기준( ) >

구분 선불요금제 후불요금제

가입비 없음
원 원39,600 (SKT), 24,000 (KT)

원30,000 (LGU+)

기본료 없음 원12,000

통화료
음성

원 초(SKT) 4.8 /1
원 초(KT, LGU+) 49 /10

원 초(SKT) 1.8 /1
원 초(KT, LGU+) 18 /10

영상 원 초(SKT) 6 /1
원 초(SKT) 3 /1
원 초(KT, LGU+) 30 /10

요금SMS 원건22 / 원건20 /

선불요금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으며 무선데이터 서비스가 제한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불요금제 가입자 수는 매우 적은 편으로,

이번 실태점검 결과 가입 가능한 대리점의 제한 일시정지 제도의 미비, ,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보도자료

목2010.11. 4.( )

년 월 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 11 4 ( ) .

문의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 이창희 과장: ( 750-2630)☎
시장조사과 최선경 사무관( 750-2633) bravomylife@kcc.go.kr☎



※ 국내 이동전화 선불요금 가입자는 약 천명 천명 천명672 (SKT 322 , KT 77 , LGU 천명+ 273 ,

월말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수의 약 에 불과함’10.8 ) 1.4%

※ 미국 영국 프랑스 출처17%, 64%, 32% ( :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9)

이에 따라 이용자가 통화 패턴에 따라, 선불 또는 후불 요금제를

제약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제 가입 이용시의 불편사항 등 활• 성화

장애 요인을 개선하였다.

개선 방안< >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또는 선불카드 구매로 가입 가능①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충전으로 선불요금제에 가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일부 사업자(SKT)의 경우, 가입시 선불카드 구매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

하여 선불카드를 구비해놓지 않은 대리점에서는 개통이 안되는 등 이용자

들의 불편이 많았으나 향후 이용자는, 해당 사업자의 모든 대리점에서

현금 또는 선불카드로 즉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월(’11.1 ).

이통 사의 선불요금제 현황< 3 >

o 는 종 일반 라이트 등 는 종프리폰 는 종표준SKT 4 (PPS , PPS ), KT 1 ( ), LG 5 ( 롱롱, A 등의)
요금제를 운영중 일반 이용자의 가입이 가능한 선불요금제만 포함( )※

SKT KT LG U+

가입자수
월말(’10.8

기준)

내국인 72,709 28,107 144,248

외국인 249,330 49,381 129,211

계 322,039 77,488 273,459

매출액 년도(’09 ) 억원139 억원103 억원219

인당월평균매출액 년도1 (’09 ) 원4,984 원8,555 원6,523



개통시 충전 금액을 제한하지 않도록 관리 강화②

일부 대리점의 경우 개통 장려금 수수를 위해 일정액 이상을, 충전토록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대리점 교육 등, 사업자의 유통망 관리를

강화 월(’10.11 )하도록 하는 한편 추후 유사 사례 적발시 개통 거부 등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기간 이월제도 확대 시행③

모든 사업자가 충전 금액의 잔여 사용기간 이월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이용자 편익을 강화하였다.

예시)※ 만원사용기간 일을 일만에 소진할 경우 잔액이 있는 상태3 ( 90 ) 30 , 에서

만원을 재충전하면 총 일로 사용 기간이 연장됨3 150

선불요금제는 충전 금액별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사용이 불가능하나 향후 개선을 통해 모든 통신사의, 이용자가

사용기간 만료전 재충전시 이전 충전 금액의 잔여 사용기간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월(’10.12 ).

사용 기간 천 만원 일 만원 일 만원 일 등: (5 1 ) 30 , (1 2 ) 60 , (3 ) 90※ ～ ～
※ 현재 와 는 동 제도를 시행중이며 금년 말까지 로 확대 시행SKT KT , LGU+

일시정지 신청시 사용기간 정지④

그간 분실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이용자가 일시정지를 신청한 경우,

실제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용 기간이 정지되지 않아 충전

금액이 소멸되는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여, 일시정지 신청시 최대 일까지는 사용7 기간이 정지

되도록 하여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이용 제약시 이용자의 편익을 보장

하도록 하였다 다만. , 후불 요금제 이용자와의 형평성*, 일부 이용자의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 횟수는 연 회4 분기별 회( 1 , 회당 일 총 일7 28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월(’11.1 ).

* 후불 요금제의 일시정지는 회 개월 한도내에서 연 회 신청할 수 있1 3 2 으며,

기본료월 원 원를 부과하고 있음( 3,500 4,000 )～
일시 정지중에도 수신이 가능한 점을 악용할 수 있음**

잔여 기간 및 금액 고지의무를 이용 약관에 반영⑤

현재 사업자 홈페이지 휴대전화 를 통해 잔여 사용기간과, ARS, SMS 잔액

조회가 가능하나 이용 약관상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이용자가 통보 시기, ,

등의 정보를 사전에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등 이용자의 권리보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선불요금제 잔여기간 및 금액에 대한 통보SMS 및

홈페이지 조회시스템 운영 등의 내용을 이용 약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사용기간 만료 최소 일전 잔액 최소 천원 이상2 , 1 에서 반드시

를SMS 통해 고지하도록 하였다 월(’10.11 ).

기대 효과< >

이번 선불요금제 개선을 통해 중고 단말기 활용 및 소량 이용자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통해 이용자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향후 이통. 3사가 운영중인 선불요금제의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선불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끝. .


